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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．수정이유

❍ 서울특별시교육상은 모든 부문에서 일반 시민이 수상할 수 있음에도 

조문 표현상 특정 부문만 수상할 수 있다고 오해를 초래할 소지가 

있는바, “교육자치협력 민간부문”의 명칭을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❍ 시상부문 중 “교육자치협력 민간부문”을 “교육협력부문”으로 

수정함(안 제3조제7호).

3．참고사항 : 없음.



서울특별시 조례 제    호

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

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7호 중 “교육자치협력 민간부문”을 “교육협력부문”으로 한다.



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수정안 대비표

조   례   안 수   정   안

제3조(시상부문등) 교육상의 시상부문과 

부문별 시상인원은 다음과 같다.

  1. ~ 6. (생략)

  7. 교육자치협력 민간부문 4명

제3조(시상부문등) 교육상의 시상부문과 

부문별 시상인원은 다음과 같다.

  1. ~ 6. (조례안과 같음.)

  7. 교육협력부문 4명


